
- 1 -

2022년도 제2회 일반·특별회계

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 검토보고
(건설교통국 소관)

2022. 8. 30.

전문위원 이 성 호 

1. 제안이유

 ○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

   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 

2. 세입현황 

□ 총    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□ 부서별 현황(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)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구     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(△) 감 증감률(%)

합      계 44,409,625 25,125,541 19,284,084 76.76%

일반

회계

소     계 9,539,939 6,180,408 3,359,531 54.36%

교통행정과 2,649,696 1,274,416 1,375,280 107.91%

교통지도과 383,957 404,957 △21,000 △5.19% 

건설관리과 3,054,387 3,540,835 △486,448 △13.73%

도  로  과 1,760,691 155,000 1,605,691 1035.93% 

치  수  과 1,691,208 805,200 886,008 110.04%

특별

회계

소     계 34,869,686 18,945,133 15,924,553 84.06%

교통행정과 4,151,930 261,000 3,890,930 1490.78%

교통지도과 30,717,756 18,684,133 12,033,623 64.41% 

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 
비 교 증 감 

증(△)감 비율(%)
계 44,409,625 25,125,541 19,284,084 76.76%

일반회계 9,539,939 6,180,408 3,359,531 54.36%
특별회계 34,869,686 18,945,133 15,924,553 84.0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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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입 검토의견

 ○ 건설교통국 세입 추가예산은 192억8,408만원(76.76%, 일반회계 33억

5953만원, 특별회계 159억2,455만원) 증액된 444억962만원(일반회계 95

억3,993만원, 특별회계 348억6,968만원)으로 편성되었으며 

   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6억, 자치구 조정교부금 13억8,600만원, 

국·시비보조금 47억5,539만원으로 총 77억4,139만원이 건설교통국 추가 

총세입 예산의 40%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  

 ○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예산은 13억7,528만원으로 주요내용은 

    특별교부세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설치비 9억원과 자치구조정교

부금으로 노후교통시설보수비 4억3,600만원이고

    특별회계 추가예산은 38억9,093만원으로 이는 시보조 주차장 조성사업비 

38억4,650만원이 주요 내용 임.  

 ○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길음역 환승주차장 빌딩상가 임대료 21백만원 

세입 감편성과, 특별회계 세입 추가예산은 120억3,362만원으로 주요

내용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120억원이 편성 되었음.      

 ○ 건설관리과 세입 추가예산은 없으며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수입에서  

    4억8,644만원을 감편성 하였음.  

 ○ 도로과 세입 추가예산은 16억56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치구특별조정

교부금 제설 취약구간 열선 설치비 9억5,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장기미

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비 6억5,150만원 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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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치수과 세입 추가예산은 8억8,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

우이천 자전거도로 및 둔치정비 7억과 국고보조금 중랑천 환경개선

8,600만원, 시비보조금 빗물받이 확충사업 1억원 임  

3. 세출현황 

□ 총    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  

□ 부서별 현황(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)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 

구     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(%)

합      계 97,594,223 61,706,659 35,887,564 58.16%

일반

회계

소     계 62,505,190 42,542,179 19,963,011 46.93%

교통행정과 3,977,969 2,576,073 1,401,896 54.42%

교통지도과 21,015,680 9,015,680 12,000,000 133.10%

건설관리과 1,136,691 1,136,397 294 0.03%

도  로  과 25,291,730 20,624,323 4,667,407 22.63%

치  수  과 11,083,120 9,189,706 1,893,414 20.60%

특별

회계

소     계 35,089,033 19,164,480 15,924,553 83.09%

교통행정과 27,713,923 11,829,120 15,884,803 134.29%

교통지도과 7,375,110 7,335,360 39,750 0.54%

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 
비 교 증 감 

증(△)감 비율(%)

계 97,594,223 61,706,659 35,887,564 58.16%

일반회계 62,505,190 42,542,179 19,963,011 46.93%

특별회계 35,089,033 19,164,480 15,924,553 83.0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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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출 검토의견

 ○ 건설교통국 세출 추가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58억8,756만원이 증액된  

    (58.16%,일반회계 199억6,301만원, 특별회계 159억2,455만원)

    975억9,4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

   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, 자치구교정교부금, 국·시비보조금

    총 77억4,139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건설교통국 추가 세출예산의 22% 

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    

 ○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예산은 14억18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 

    - 성립전 예산이 98%로 노후교통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4억     

       3,600만원, 어린이 보행안전시설 설치비 9억원 등 총 13억7,498만원이고  

    - 구비 재원으로 성북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,600만원이 

       편성 되었음.  

    

 ○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추가예산은 158억8,48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

    - 시보조금으로 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7억700만원, 담당허물어 

주차장 만들기 1억3,950만원으로 총 38억4,650만원이고 

    - 구비 재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삼선·정릉·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

       사업비 116억 2,726만원과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로 9,300만원이 

추가로 편성 되었음. 

 ○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20억원

이고 특별회계 세출 추가예산은 3,975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인 시비보조금 

주차장 공유사업비 2,241만원, 부설주차장 홍보물 제작 및 시소유 위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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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수익금 1,600만원으로 총 3,841만원이 편성 되었음.  

○ 건설관리과 세출 추가예산은 29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임.  

 ○ 도로과 세출 추가예산은 46억6,74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

    - 성립전 예산이 34%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제설 취약구간 열선설치 

       9억5,000만원, 시비보조금 동선동 도로사업 장기미집행 보상비 6억5,150만 

원인 총 16억150만원이고   

    - 구비 재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12억7,000만원 

      소규모 편익시설 도로설치, 포장도로 유지보수, 관내 노후계단 정비

공사 등 17억9,59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음. 

 ○ 치수과 세출 추가예산은 18억9,34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

    - 성립전 예산이 47%로 특별교부세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둔치정비사

업으로 7억, 국고보조금 중랑천 둔치 환경개선사업 8,600만원, 시비

보조금 빗물관리시설 설치 1억원인 총 8억8,600만원이고

    - 구비 재원으로 하수시설 보수 및 준설과 하천유지관리 공사 대부부분이 

연간단가로 10억원이 편성 되었음,     

4. 검토결과 

 ○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

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1)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 편성

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음.  

1)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
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
